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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ing the Farm Manager Registration Program for its Efficient
Appl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improve the farm manager

registration program introduced in 2008 to better support agricultural policies,
mainly by evaluating the current process and redefining the direction of the

program.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registration program was found to
be low, as the program was not connected with the agricultural policy projects.

This research will, therefore, focus on addressing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registration program, resetting the directions of its development and refining

the measures of application.
The revised directions of the development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Korean 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 System (KIACS) needs to
be established, in which the registered data of the program play a key role as

basic information. Second, the connection of the registration program with the
agricultural policy projects should be built step by step based on the ease of

obtaining information and the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Third, in order to
meet diverse needs of farmers, it is necessary to use the registered information

as a means of the foundation for implementing customized agricultural policy.
Fourth, the registration program should be operated as a certification of

agricultural holdings. In the process, the criteria of agricultural holdings should
be established. Fifth,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otential for statistical

utilization of the registered data. Sixth, customized policy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 meet the various needs of farmers and the registration program

should be used as a means of implementing the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PCRM).

The most important measure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registration
program is the establishment of KIACS. The basic elements of this process

are as follows: 1. the way to create the integrated database for KIACS, 2. the
possibility to use the tax data of agricultural holdings, 3. the order of the

agricultural policy projects, which are applicable to the KIACS. The proposals,
which correspond to the respective element, will be made in the form of the

selection or stepwise.



The farm manager registration program was introduced to support the farm
management of agricultural holdings effectively, but the registration program

has an inherent characteristic of functioning as the certification standard of
agricultural holdings. Therefore, the registra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so that it can operate very well in these two dimensions. To set up the
recognition criteria of an agricultural holding,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concept of the agricultural holding and its minimum size. The term
'agricultural holding' should include a concept of an enterprise which a farmer

manages on the independent material basis. In this respect, the criteria for
registration of three agricultural sectors are proposed in the form of the

minimum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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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 육성 원에 한 률 시행 칙 제 호서식[ 1 ]

제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5 .※ 제 쪽 중 쪽( 7 1 )

농업경영체 등록 호
- -

유형< > 농가 인 고유 호< ( ) > 경영주 호< >

일 현황1.

경영주인①
농업인

성명
적

내 주민등록 호

외 외 인등록 호

전화 호 휴대전화 호 전자우편

주소② 주민등록
신고거소( )

영농이력③

취업동-1③ 농업종사연수-2③

신 취업 □
년 개월

농 □

불 등 수령계좌④ 은행 계좌 호

경영주⑤
외의 농업인

성명 주민외 인등록 호( )
경영주와의

계

영농이력

취업동
농업종사
연수

신 취업 □ 농 □

신 취업 □ 농 □

농업 외⑥
종사자

성명 주민외 인등록 호( ) 경영주와의 계 종

타⑦
동거인

성명 주민외 인등록 호( ) 경영주와의 계

농작물 생산2.

⑧
농
호

농 소재
목 경영형태⑨ 농 면적( )㎡

공부 실제 자경 공유 임차 공부상 실제 리⑩

⑧
농
호

재 면적( )⑪ ㎡ 미이용( )㎡

재 품목
예정품목(
포함)

노

시설-1⑪

휴경 폐경
유리온실 경 판온실

자동화
비닐온실

일
비닐온실

육묘장

일 용 재활용품210mm×297mm[ 70g/ ( )]㎡



제 쪽 쪽( 7 2 )

불 신청3.

⑧

농

호

불 분

대상농 여부⑫ 신청 면적( )⑬ ㎡․

-1⑫

‘05~’08

쌀 불 수령

횟수

-2⑫

전년도 논

재 작물

-3⑫

연도

재 작물
쌀( ‘08-’00,

‘12-’14)

-4⑫

연도이전

논 농업( )

간

전년도

면적
년도 신청면적

쌀
고정

동

동계 하계 이모작 소계

조건불리

쌀
고정

동

동계 하계 이모작 소계

조건불리

가축 사육시설 모4.

시설현황⑭ 사육출하정⑮ ․

가축 사육시설

소재

시설면적( )㎡ 자영임․

차
용도 축종

사육 모

마릿수( )
전년도 출하량

공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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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가공5.

생산

유통

주요품목⑯
판매 액(⑰
만원)

판매처 비율(%)⑱

⑲

가공

품목
연간판매액

만원( )

식량

정부공공

비축
농협

민간도정

가공업체
거래 타

채소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 상 거래 타

과수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 상 거래 타

축산

도매시장 조합계통출하 민간계통출하 유통업체 타

타

도매시장 산 경매 유통업체 거래 타

추정소득 자산 부채6. , , 단위 천원( : )

추정

소득계

추정농업소득(1) 추정농업외소득(2)

분

농업조수입⑳   농업소득

소계

참고※

종합소득 세청( )

여 부( )

* 추정농외소득은 종합

소득과 여합산액

다 작을 수 없음

전체

평 액

경영체

추정액

전체

평 액

경영체

추정액

소계   겸업소득

식량   여소득

원예   자 소득

축산   이전소득

타   비경상소득

자산 부채

계   고정자산   융자산   재고자산 계   농업용   가계용   겸업용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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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원에 한 률 제 조 같은 시행 칙 제 조 쌀소득 등의 전에 한 률4 3 ,『 』 『 』

제 조 제 조 같은 시행 칙 제 조 제 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접 불제도 시행 정 농산물7 , 8 3 , 4 , 『 』 『

의 생산자를 위한 접 불제도 시행 칙 에 따라 접 불 농업경영정 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립농산물품 리원장 또는 시장 수 청장 하ㅇㅇㅇ ․ ․

확인란

읍 면 동장․ ․ 농 원장

행정정 공동이용 동의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인 농업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련하여 전자정부 제 조 내 제 조에 따른 행정정 의36 39「 」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접 불 농업경영체 등록정 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 또는 외 인등록사실 명 가족 계 명1. ,

신청인의 농 소재 가축 사육시설 소재 토 대장 건축물위 건축물 대장 농 조서 정2. , ( )․ ․

농업경영 련 육 이수 정3.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4.

농업에 련된 융자 조 등의 수령 정5. ㆍ

친환경농산물 인 정6.

농업인 면세유 정 공 정7.

인등 부등 사업자등록 호 등 인정8. ,

토 건물등 부등 개 공시 가 개 공통주택가격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정9. ( ) , , ( ) ,

소득 자산 부채 여 등의 수 정10. , , ,

전자정부 제 조 내 제 조 따른 행정정 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36 39※ 「 」

신청인이 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용정 수 이용제공 조회 동의( ) ․ ․ ¨

신청인은 위 접 불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정 와 련하여 첨 개인신용정 수 이용제공 조회 동의* 1 ( ) ․ ․

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신청 등록된 개인정 를 쌀 조건불리 불제 등 농업경영체 육성 원을 위하여 개인, ․ ․

신용정 수 이용제공 조회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서에 작성한 자료와 농업경영정 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원에 한 률 제 조에 따라 호를 으* 7「 」

며 농업경영체 육성 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 않습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 공동이용 개인신용정( ( )

수 이용제공조회 동의자)․ ․ ․

경영주( ) 서명 또는 인( )

경영주 외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경영주 외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경영주 외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경영주 외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제출 è 접 수 è 검토 확인 è 등록부 작성 è
등록 경등록/

확인서

신청인
처 리

농림축산식품부( )

처 리

농림축산식품부( )

처 리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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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란의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축산물 등의 경작사육 활동의 의사결정 농업소득 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 말합니다· · .①
성명과 주민외 인등록 호 전화 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이메일을 적습니다* ( ) , , , ( ) .
란의 주소는 주민등록 외 인인 경우에는 신고 거소 를 적습니다( ) .②
란은 영농이력을 적습니다.③
란 취업동 는 신 영농취업과 타 종에서 농으로 분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 합니다-1 .③ √
란은 농업종사연수를 적습니다-2 ..③

란은 신청한 불 을 고자 하는 계좌정 를 적습니다.④
란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 우자 포함 인적사항 경영주와의 계 영농이력을 적습니다( ) , , .⑤
경영주와의 계*

01 우자 02 미혼자녀 03 혼자녀 04 손자녀 05 부모

06 조부모 07 미혼형제 자매/ 08 타 09 고용인

영농이력 작성요령은 과 동일* ③
란은 세대원 농업외 종사자의 인적사항 경영주와의 계 종사 종을 적습니다, , .⑥
란은 세대원 무 자 학생 등 비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경영주와의 계를 적습니다, .⑦
란은 신청농 정 작성 순서대로 부터 적습니다1 .⑧
란은 해당 의 경영 형태에 따라 자경 공유 임차로 분하여 적습니다, , .⑨
자경 농업경영체가 인 소유의 농 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 하는 농업경영 형태- : ( )
공유 농업경영체가 인과 타인의 공동 소유의 농 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 하는 농업경영 형태- : ( )
임차 농업경영체가 타인 소유의 농 를 임차하여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 하는 농업경영 형태- : ( )
다만 경영주 우자 등 동일 세대 성원이 소유한 농 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으로 적습니다* , , “ ” .

란은 실제 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휴폐경 면적을 적습니다(= - ) .⑩ ․
란은 등록신청시 당해 연도 재 불 을 신청할 품목과 면적을 적습니다( ) .⑪
란은 해당농 의 품목을 재 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재 면적과 시설면적을 분하여 적습니다-1 .⑪
예시재 면적시설면적* ( ) / 500/1,000→
란은 불 대상농 여부 해당항목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쌀 불 만 해당.( , )⑫
란은 년 신청인이 쌀 불 을 정당하게 수령한 횟수를 적습니다-1 2005~2008 .⑫
란은 농업 불 이모작 불 신청자만 재이모작 작물 재 전 미나리 연근 왕골 재 한 품목을 적습니다-2 ( ) , , , .⑫
란은 연도쌀 년 년에 재 한 작물의 품목명을 적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 농업이 단된 경우 타 로 록합니다-3 ( : 1998~2000 / :2012~2014 ) . ( ) “ ” .⑫

논 재 작물 미나리 연근 왕골* 1998.1.1~2000.12.31 : , , ,
재 작물 콩 등 개 농업 불제 대상 품목** 2012.1.1~2014.12.31 : 29

란은 란에 타로 록한 경우 연도 이전에 논작물 미나리 연근 왕골 작물콩 등 개 불 대상품목을 재 한 간을 적습니다-4 -3 ( , , , ), ( 29 ) .⑫ ⑫
란은 존에 불 을 수령한 경우 신청서 전산등록 시 전년도에 불 정 가 자동연계 되므로 재 불요* -3,4⑫

란은 해당농 의 당해연도 불 신청 면적을 적습니다⑬
불의 경우 신청면적을 동계 하계 이모작으로 분하여 적습니다* , ,
불 신청면적 동계 하계는 둘 한 가 만 신청 가능하며 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 과거 쌀고정 불 을 회 이상 은 농 또는 물을 가두어** , , ( 1 ,

미나리 연근 왕골을 재 한농 에서 가을부터 이듬해 봄 해당 농 의 휴경 간에 사료작물 겉 리 쌀 리 맥주 리 호 을 재 하는 경우 신청 가능, , ) , , , , ,
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소재 시설면적 소유형태 사용용도를 적습니다, , , .⑭
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축종 신청일 현재의 사육 모마릿수 전년도 출하량을 적습니다, ( ), .⑮
란은 전년도에 생산하여 판매한 주요 품목을 적습니다.⑯
란은 란에서 판매한 품목의 전년도 판매 액을 적습니다.⑰ ⑯
은 란에 재한 품목 총 판매 액 판매처 판매 액의 점유비율을 적습니다.⑱ ⑯
란은 농작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판매 액을 적습니다.⑲
란의 평 액은 등록된 농 정 를 탕으로 자동계산재 면적(⑳ ×재 품목 단위면적당 수량×가격되며신청인 작성 불요 이를 참고로 경영체 농업조수입 추정액) ( )
농산물판매 액을 적습니다( ) .

  란의 평 액은 란⑳ -경영비또는 소득율로 자동계산신청인 작성 불요되며 이를 참고로 경영체 농업소득추정액을 적습니다( × ) ( ) .
  란은 농업 외 임업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타 산업종사를 통해 얻은 소득 액을 적습니다, , , , ,
  란은 농업 외 임 다른 에 고용되어 은 농업수입 액을 적습니다.
  란은 임대수입농 대 시설물 대농 등 이자 당수입 유가 매매차익 등의 액을 적습니다( , , , ), , .‧
  란은 공적 조 과 사적 조 을 합산한 액을 적습니다.
공적 조 농업 조 농업외 연 실업수당 산재 험 초연 등* : , , , ,
사적 조 출타가족 또는 친인척 등 타가 로부터 정 적으로 은 조* :

  란은경조수입축의 조의 퇴 일시 사고 상 이주민주거대책비일시 세 환 사례 등비정 적으로정부 공공 타가 로부터얻은소득 액을( , ), , , , , , ,
적습니다.

  란은 토 건물 계 비품 대식물과 대동물등 고정자산의 액을 적습니다, , , .‧
  란은 현 예 저축성 험 곗돈 빌려 돈 미수 선 등 융자산의 액을 적습니다, , , , , , .
  란은 소동물 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 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액을 적습니다, , .
  란은 생산성 자 영농투자 확대경 건물 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 입 등를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액을 적습니다( , , , , , , ) .
  란은 가계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 주거용 건물 문화용품비 혼상제비 의료비 타 생활비 육비 등 가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액을 적습니다( ), , , , , .
  란은 생산성 자 겸업활동토 건물 계 타 겸업활동을 위한 출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액을 적습니다( , , , ) .
  란은토 건물등을빌려주고 은 임차 전세 상가 등 재산 식을 위한생산성자 겸업 영농활동과 계없이 재산 식을 위한토 임, ( , ) ( ,
야 등의 부동산 입을 위한 부채 타인에게 채무 을 선 후 대신 갚게 된 부채 등의 액을 적습니다) , .



제 쪽 쪽( 7 6 )

불 신청 비서류

쌀소득등 전 접 불 신청인의경우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되 읍 면 동장이농 원부또는토 대장등 등으로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 ,Ⅰ ㆍ ㆍ

는 제출 생략 가능

해당 농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명하는 서류1.

제 조제 항에따른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논농업에이용된농 임을 명하는서류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농1) 5 1 1998 1 1 2000 12 31 . ,

는 같은항제 호단서 제 호각목외의부분단서에따라등록하는연도의 전연도 상 을 아니한농 임을 명하는서류를추가로1 3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하천 제 조에 따른 하천 역에 있는 농. 5 1 1 2「 」

나 제 조제 항제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 5 1 3

제 조제 항에따라 년 월 일이전논농업에 년이상이용된농 로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의 간 불가피하게2) 5 2 1997 12 31 1 1998 1 1 2000 12 31

논농업이 단된 농 인 경우임을 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명하는 서류2.

시행 칙 제 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 칙 제 조의 제 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역에 주소를 둔1) 2 2 . , 2 2 4

자는 농업을 주업 으로 하는 자임을 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主業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의 간 쌀소득등 전 접 불 을 회 이상 정당하게 은 자임을2) 6 1 2 2005 1 1 2008 12 31 1

명하는서류 다만 제 조제 항에따라농촌외의 역에주소또는주된사무소를둔자는농업을주업으로하는자임을 명하는서류를추가로. , 6 2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농 의 경작자임을 명하는 다음의 서류3.

제 조제 항에 따른 내경작자 을 포함한 개 이상의 서류1) 7 2 : 1) 2

가 제 호의 서식의 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 소재 이 통장의 확인을 되 이 통장의 확인을 못하는 경우에는. 1 2 . ,ㆍ ㆍ

농 소재 거주자 명의 확인을 아야 한다2 .

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 )

다 농약 비료 등 농자재의 매를 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매분만 해당한다. ( )ㆍ

라 종자 육묘 등의 매를 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매분만 해당한다. ( )ㆍ

마 등의 계약재 를 명하는 서류.

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명하는 서류.

제 조제 항에 따른 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2) 7 2 :

가 제 호의 서식의 내경작자외의자용경작사실확인서 이경우농 소재 이 통장과농 소재 거주자 명의확인을 되 이 통장. 1 3 . 3 ,ㆍ ㆍ

의확인을 못하는경우에는농 소재 거주자 명의확인을추가로 아야한다 다만 사 사시설 호 제2 . , 2「 」 조 제 호에7

따른민간인통제선북쪽 역에소재한농 의경우에는농 소재 읍 면 동의담당공무원의확인으로농 소재 이 통ㆍ ㆍ ㆍ 장과 농 소재

거주자 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3 .

나 가목 부터 개 이상의 서류. 2) 6) 2

신청인이 쌀소득등 전 접 불 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4.

제 조제 항제 호에따라농업외의종합소득 액을 명하는소득 액 명등 련서류 다만 신청인이농업외의종합소득 액 련자료확인에1) 6 3 1 . ,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 아니한다.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 아니함을 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련 서류해당 농 가 타인 소유의 농 인 경우만 해당한다2) 6 3 4 ( ).

다만 등록신청 전 연도에 무단점유가아닌것으로 명된농 에대해서는소유 임대 임차 의 화가없으면 련 서류의 제출을생략할, ㆍ

수 있다.

농업 접 불 조 신청인의경우다음각호의서류를 제출하되 읍 면 동장이농업경영체등록정 등으로이를확인할 수있는경우에는제출. ,Ⅱ ㆍ ㆍ

생략 가능

해당 농 가 시행 정 제 조의 에 따라 농업 조 대상농 가 공부상 으로서 당해연도에 농업에 이용된 농 임을 명하는 서류 다만1. 40 3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 는 시행 정 제 조의 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전연도 상 아니한 농 임을 명하는 서류를 추가로40 3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칙 제 조제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1) 19 1

가 토의 계획 이용에 한 률 제 조제 항제 호가목부터 다목 의 정에 따른 주거 역 상업 역 또는 공업 역으로 정된 농. 36 1 1「 」 ㆍ

나 산업입 개 에 한 률 제 조 제 조 제 조의 또는 제 조에 따라 가산업단 일 산업단 도시첨단산업단 또는 농공단 로. 6 7 7 2 8「 」 ㆍ ㆍ ㆍ ㆍ

정된 농

다 택 개 촉 제 조에 따라 택 개 로 정된 농. 3「 」

라 에 다른 률에 따라 각종 개 사업의 예정 로 정되거나 고시된 역의 농.

신청인이 시행 정 제 조의 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명하는 서류2. 40 4 1 2

시행 칙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전연도 상 을 아니한 농 를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명하는 서류를 제출3. 21 2 2

조건불리 역 접 불 조 신청인의경우경작자 명서류임차농인경우임대차계약서등 인은사업자등록 등신청인이해당농 의경작자초. ( ), (Ⅲ

를 리하는자임을 명하는 서류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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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 수 이용제공 조회 동의서( ) ․ ․

농림축산식품부가경영주를포함한농업인이하 인이라함과의쌀 조건불리 불제등농업경영체육성 원과( ‘ ’ ) ․ ․

련하여 인의 개인신용정 를 수 이용하거나 제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 호 제 조( ) · 3 15 ,「 」

제 조 제 조 제 조 신용정 의 이용 호에 한 률 이하 신용정 제 조 제 조 제 조에따17 , 23 , 24 , ( ‘ ’) 32 , 33 34「 」

라 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인은농림축산식품부가 인의등록신청정 경영정 내용의사실여부를판단하거나 사업시행 자체, (

포함 등 공공 에서 정책사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 )

내용과같이 인의개인신용정 를대 원 앙행정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획재정부 건( ) , ( , , , ,

부 무부 토 통부 부 세청 등과 소속산하 자치단체이하 자체라 함 민건강 험공단, , , , ), ( ‘ ’ ),․

등 공공 의운영에 한 률 에따른 인단체또는 이하 공공 이라함 공 업 에따른 공( ‘ ’ ),「 」 「 」․

업 농업협동조합 에 따른 조합 앙회 은행 제 조제 항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은 은행 험업 제, 8 1 6『 』 『 』․ ․

조에따른요건을갖추고허가등을 은 험회사 융위원회의설치등에 한 률 제 조에따른 융감독원의검사38『 』․

대상 이하 융 이라함 민원사무처리에 한 률 제 조제 항에따른 인단체또는 이하 민원처리( ‘ ’ ), 3 2 ( ‘『 』 ․

이라 함 의 공공단체 등에게 수 이용제공조회 하는데 동의합니다’ ), .․ ․ ․

인은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 수 이용제공 조회에 동의합니다, ( ) · · .

년 월 일20

경영주 성명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외 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경영주외 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앞 면- -



수 이용에 한 사항1. ·

수 이용목적·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쌀 등 접 불제 시행으로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과 맞춤형 농정 원,￭
맞춤형 농정 원농업인 서비스 원 농정 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원- / / / ․

수 이용할 항목·

개인식 정￭
농업인농업외종사자 타동거인의성명 주민등록 호등고유식 정  , ,‣ ․ ․ 적 업 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 호등, , · ·․
연락처
농 정 취득 처분 말소 전용 등( , , , )￭
농 목 소유자 면적 정 조융자 수 친환경인 정 등  , , , ,‣ ․
농업외소득자산부채정￭ ․ ․
종합소득정 각종 연 수혜정 부채정 등  , ,‣
융거래정￭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 등 거래일시 상환정 액 등, ( , ), , ,‣ 거래 설정 내역 정
타 농업경영체 육성 원과 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
부채상환정 출입 정 해외이주에 대한 정 주민등록등 전산정 성명 주소 주민등록 호 가 원 전출입 사망  , , , ( , , , , ,‣
말소 거주불명등록자등 가족 계등록전산정 자료 민 초생활수 자정 대 험가입정 장 고용 여정, ), , , 4 ( ·
등 부동산 정 학자 원 정 농 실경작 여부 정책자 수령정 가축사육정 농축산물 유통가공정 농 계), , , , , , ( ) ,․
유정 육이수 정 면세유 정정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도 통 를 하 않으며 동의 이전에 생한 개인신용정 도 포함됩니다( ) .※

유이용 간·
동의서의 효력은 계약이 갱신 또는 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 는 수 이용에 한 동의일로부터, ( ) ・

농업경영체등록말소또는해 해제일 위목적을위하여 유 이용됩니다 단 등록말소후에도 불 수혜정 리등을( ) . ,・
위하여 위의 정 를 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 이용 동의 여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와 같이 인의 개인신용정 를 전자정부 제 조제 항에 따른 행정정 의 공동이용 현 조사 등을( ) 36 1 ,
통하여 수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 않음

고유식 정 동의여부
농림축산식품부가위목적으로 인의고유식 정 주민등록 호 여 호 외 인등록 호 를수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 ] · .

동의함 동의하 않음

동의를거부할 리 동
의를거부할경우안내

위개인신용정 의수 이용에 한동의는거부하실수있으며 다만동의하 않으시는경우 불 수령 맞춤형농정 원( ) · ,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이 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 않음

제공조회에 한 사항2. ·

제공조회 대상·
대 원 앙행정 소속산하 자체 공 업 농협등 융 공공 민원처리 의공공단체, , , , , , ,￭ ․
업무위탁 자에 대한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탁 에게 개인신용정 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 만을 제공( ) ,‣

제공조회의 목적·

농업경영체경영주를포함한농업인 씰 불제등 접 불 등록신청심사 신용을판단하 위한자료로활용하거나농림사( )￭
업 시행 공공 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쌀소득 등의 전에 한 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접 불제도 시행 정에 따른 불 의 부정 원의 등,￭ ․
맞춤형 농정 원 등을 위한 등록정 의 사실여부 확인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원 령상 의무이행 등, ,￭

제공조회 요청할 개·
인신용정 의 내용( )

개인식 정￭
농업인농업외종사자 타 동거인의 성명 주민등록 호 등 고유식 정  , ,‣ ․ ․ 적 업 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 호, , · ·․
등 연락처
농 정 취득 처분 말소 전용 등 농 목 소유자 면적 정 조융자 수 친환경인 정 등( , , , ) : , , , ,￭ ․
농업외소득자산부채정 종합소득정 각종 연 수혜정 부채정 등: , ,￭ ․ ․
융거래정￭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 등 거래일시 상환정 액 등, ( , ), , ,‣ 거래 설정 내역 정
타 농업경영체 육성 원과 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
부채상환정 출입 정 해외이주에 대한 정 주민등록등 전산정 성명 주소 주민등록 호 가 원 전출입 사망  , , , ( , , , , ,‣
말소 거주불명등록자등 가족 계등록전산정 자료 민 초생활수 자정 대 험가입정 장 고용 여정, ), , , 4 ( ·
등 부동산 정 학자 원 정 농 실경작 여부 정책자 수령정 가축사육정 농축산물 유통가공정 농 계), , , , , , ( ) ,․
유정 육이수 정 면세유 정정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도 통 를 하 않으며 동의 이전에 생한 개인신용정 도 포함됩니다( ) .※

제공 은 자의 개인신(
용정 유이용 간) ·

동의서의효력은 계약이갱신또는 경되는경우에도유효하며 위개인신용정 는동의일로부터 농업경영체등록말소또, ( )
는해 해제일 유 이용됩니다 동의철회또는제공된목적달성후에는위에 재된목적과 련된맞춤형농정 원 민원( ) . ,・
처리 령상의무이행 불 원 등 농업경영체육성 원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위 내에서만 유이용됩니다, , · .

제공조회동의 여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와 같이 인의 개인신용정 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동의하 않음

고유식 정 동의여부
농림축산식품부가위목적으로 인의고유식 정 주민등록 호 여 호 외 인등록 호 를제공조회하는것에동의합니다[ , , ] · .

동의함 동의하 않음

동의를 거부할 리
동의를거부할경우안내

위개인신용정 의제공조회에 한동의는거부하실수있으며 다만동의하 않으시는경우 불 수령 맞춤형농정 원( ) · ,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이 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 않음

뒷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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